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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검사관련 정보

◆ 수입식품등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1)

◆ 수입 금지 제품2)

◆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3)

1) 수입식품정보마루(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안전정보>수입검사관련정보>통관단계검사지시)에서 열람 가능

2) 수입식품정보마루(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안전정보>수입검사관련정보>수입금지제품)에서 열람가능

3) 수입식품정보마루(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알림자료>수입식품뉴스>정책소식)에서 열람가능

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
제37호 ·2022.03.

검사 대상 검사 항목 또는 방법

1. 필리핀 JELFARM PRODUCE PHILS.INC 사 오크라
프로페노포스(Profenofos)

포장장소별 2회
2. 인도 RUCHI SOYA IND. LTD사 
   두류가공품 (제품명 탈지대두(박) 포함)

총 아플라톡신
제품별 3회

3. 미국 SAN JOAQUIN FIGS INC. 사 과·채가공품
총 아플라톡신
제품별 3회

대상국가 대상품목 적용일(현지시간)

캐나다 가금육, 식용란 ‘22.2.7. 이후 선적분부터

미국
인디애나州산 가금육, 종란, 초생추, 가금육, 식용란 등

(미국산 가금외 조류 포함)
‘22.2.10. 이후 선적분부터

미국 켄터키州 및 테네시州산 가금육, 식용란 ‘22.2.15. 이후 선적분부터

필리핀 닭고기 ‘22.2.22. 이후 선적분부터

미국
델라웨어州 및 메릴랜드州산 가금류, 종란, 초생추, 

가금육, 식용란 등
‘22.2.24. 이후 선적분부터

구분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기간

변경전
천연향신료

인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
금속성 이물

‘21.3.1.~
’22.2.28.

변경후 인도, 파키스탄 ‘22.3.1.~
’23.2.28.



- 2 -

법령·고시 제·개정사항

◆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 (제2022-16호, 2022.2.21.)
 -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
 -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
 -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

* 우리 처 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·개정고시등)에 게재

이 달의 보도자료 

◆ 수입식품 대상 ‘5년 주기 정밀검사’ 제도로 수입식품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(2022.2.22. 보도)
-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‘5년 주기 정밀검사’ 제도를 

도입한 후 2월 22일 시행
  *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

-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
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

-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‘수입
식품정보마루’ 누리집 개선 

  * 수입식품정보마루(https://impfood.mfds.go.kr)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나의민원 > 수입신고 진행상황

◆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‘목이버섯’ 회수 조치 (2022.2.28. 보도)
-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‘목이버섯’에서 잔류농약(카벤다짐)이 기준치보다 초과 

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
* 카벤다짐(Carbendazim): 곡류,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

- 회수 대상 제품
업소명

(소재지)
영업

제품명
[식품유형]

해외수출사 유통기한 포장단위

일품농산(주)
(대전 대덕구)

수입식품 등 
수입·판매업

목이버섯
[목이버섯

(자실체, 건조)]

GUZHOU 
FANTIAN 
FUNGUS 

INDUSTRY 
CO.LTD (중국)

2023.12.9.
(2021.12.10.)

10kg

㈜천가지고움
(경기 남양주시)

사업자
건목이버섯
[목이버섯

(자실체, 건조)]
2023.1.19. 1kg

* 이 달의 보도자료는 우리 처 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 > 알림 > 언론홍보자료 > 보도자료에 게재

제목을 누르시면 관련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07/view.do?seq=14755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6166&srchFr=&srchTo=&srchWord=5%EB%85%84&srchTp=0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Data_stts_gubun=C9999&page=1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6195&srchFr=&srchTo=&srchWord=%EC%9E%94%EB%A5%98&srchTp=0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Data_stts_gubun=C9999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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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드립니다!

◆ 수입신고 관련 영업자 안내
- 근거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
-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·임산물 등의 경우 수출업소, 포장장소 등을 구분하여 각각 

건별로 수입신고를 받고, 검체를 채취(검사)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 * 수출업소, 포장장소 등이 상이한 벌크 형태의 농·임산물 등을 선박에 혼재·선적되어 국내 반입된 

경우,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 및 검사 불가함

◆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알림
 - 경인청 수입식품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검사소별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

2022.2.28.(월)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검사소 현행 조정

평택검사소
(T.031-999-9562)

평택, 오산, 화성, 
안성(일죽면,죽산면은 제외),

용인(남사면으로 한정)

평택, 화성(동탄 제외), 
안성(일죽면, 죽산면 제외)

용인검사소
(T. 031-999-9595)

용인(남사면은 제외), 수원,
안성(일죽면, 죽산면으로 한정)

용인, 수원, 
화성(동탄으로 한정), 오산, 

안성(일죽면, 죽산면으로 한정)

◆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*

*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- 정책정보 – 식품정책정보 –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

 【공직자 부패·공익신고안내】        

 ▶ 식약처 누리집 “국민소통> 신고센터 > 국민신문고 > 부패·공익신고 상담” 코너

     -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
청렴한식약처,              

국민안심의 시작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☏ 02-2110-8162, Fax 02-2110-0815  

대상 결과 적용일

우크라이나산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변경 ’22.2.15. 선적분

독일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변경 ’22.2.14. 선적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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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1] 
 수입검사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

◇ 아래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팩스(02-2110-8162) 또는 메일(gimfds@korea.kr)로 제출해  
   주시면 적극·검토 반영하여, 보다 나은 수입검사 뉴스레터를 제공하겠습니다.

1.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(      )
   ① 매우만족    ② 만족   ③ 보통    ④ 불만족   ⑤ 매우불만족

2. 수입검사 뉴스레터에서 안내받고 싶은 사항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★
 → (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향후 발간될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.)

3. 수입검사 뉴스레터 지속 필요 여부
   ① 지속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② 지속할 필요가 없다
 (지속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＊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는 정책메일서비스(PMS) 발송과 경인청 홈페이지 
게시를 통해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.

** 정책메일서비스(PMS)를 통해 뉴스레터 및 다양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 
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책메일서비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붙임2]를 작성하신 후 
경인청 수입관리과(FAX 02-2110-0815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5 -

[붙임 2] 

◇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
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정책메일서비스(PMS ; Policy Mail Service) 
및 문자서비스(SMS ; Short Message Service)하고 있습니다.

   * 문자서비스는 정책메일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 중 신속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

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한정

 ◇ 정책메일서비스(PMS) 및 문자서비스(SMS)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
작성하시어 수입관리과(팩스 02-2110-0815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 (   )  동의하지 않음(   )

 년      월     일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-2110-8162 팩스 02-2110-0815

1. 성명 (필수)
2. E-mail (필수)
3. 업소명 (필수)
4. 핸드폰 번호 (선택) (문자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경우만 입력)

5. 관심분야(업종)
  (중복선택 가능)

1)수입식품(   ) 2)축산물(   ) 3)수산물(   ) 4)위생용품(   ) 
5)신고대행업(   ) 6)보관업(   ) 

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(PMS) 등 제공
   ※ 수집·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▶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E-mail, 업소명, 핸드폰 번호(선택사항)
▶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2년(단, 이용 거부 시 즉시 삭제)
▶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
  ☞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

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
